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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유)

제목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

1. 관련 : 의료기관정책과-7318호(2021.11.24. )

2. 우리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,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수칙 강화를 위해 관련

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.

3.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을 다음과

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,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대 상 :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

나. 내 용

- (현행) 1회 PCR 검사(입원 시) → (변경) 2회 PCR 검사(①입원 시, ②격리 3일차)

- 입원환자 및 입원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본인부담률 20% 적용

다. 적용기간 : '21.11.26.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

* 관련 고시(보건복지부 2021-217호, 2021.8.11. )는 추후 개정 예정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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